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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

제 목 선수 조기 계약 금지 준수 통보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협회에서는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선수 조기 계약(스카우트 등)금지 관련

  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가. 선수 조기 계약(스카우트 등)금지 배경

  1) 학생선수의 의무교육 이수 장려 및 기본권 보장

  2) 공정한 선수 육성 체계 확립 및 시장 혼란 방지

 나. 행정사항

  1) 의무교육 이수 전(중학교 졸업 전 등) 선수에 대한 계약은 조기 계약으로서 금지 함

  2) 위반자(선수 및 팀 관계자 등)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함

 다. 관련 규정

  1) 계약 관련 규정 (경기인등록규정 제2장 전문선수 등록)

    

제14조(등록자격 및 범위)

◯8  본 등록규정 제12조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되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

규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수 전 선수와 실업팀 간의 계약은 일체 인정하지 

아니한다.

  2) 위반 시 징계 관련 규정 (경기인등록규정 제5장 징계조치 등)

    

제35조(제한조치) ①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정한 ‘경기인 등록 규정’을 위

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
   1. 경기인: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

   2. 관련된 임직원(단장, 감독, 코치 포함): 2년 이상 5년 이하의 협회의 

활동 자격정지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‘경기인등록규정’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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